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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집회 및 의사일정

1. 공고 및 집회
○ 집회 공고 : 2016. 5. 11(수)
○ 집회 일자 : 2016. 5. 17(월) 14:00
○ 집회 사유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조례안 및 계류의안 등 안건 심의
- 상임위원회별 활동

2. 회기 및 운영(제10대)  
○ 회    기 : 2016. 5. 17. ~ 5. 31(15일간, 2016년 : 48일, 총누계 327일)
○ 개의일수

- 본회의 : 2 (연누계 : 14 총 누계 58)
- 상임･특별위원

구 분 계 운 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
건    설 교 육 특 별

제332회 
임시회 21 1 3 3 3 2 4 5

2016
년도 65 6 14 10 10 9 11 5

총 누 계 566 40 119 78 88 99 111 31



3. 의사일정
  ○ 본회의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2016.
4. 18(월)14:00

《 제1차 본회의 》
◦ 개회식
◦ 5분 자유발언
   - 이호근 의원, 강영수 의원, 한완수 의원, 최영일 의원, 이현숙 의원, 
     정호영 의원, 김현철 의원

1. 긴급현안질문(박재만 의원)
2. 제33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제33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4. 2016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6. 본회의 휴회의 건

2016. 
5.31(화) 
14:00

《 제2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 허남주 의원, 김종철 의원, 이해숙 의원, 최인정 의원, 강용구 의원, 
     최영일 의원

 1.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전라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전라북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안
 8.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9. 전라북도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라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11. 전라북도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전라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전북테크노파크(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14. 전라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6. 통합문화이용권 기획사업 폐지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
17.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전라북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19.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솜리유치원)
21. 2016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2. 2016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23. 군산-석도 한중카페리 운항횟수 증편 촉구 건의안
24. 농촌진흥청 유전자조작농산물 시험재배 및 상용화 반대 결의안
25.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및 화학물질 함유 생활용품
   안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 상임･특별위원회
위원회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운 영
위 원 회

5. 17(화)

11:00
1

◦ 의안심사

 - 제33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
 -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의 건
 - 전라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의 건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자치
위 원 회

5. 18(수)

10:00
1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기획관리실,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

◦ 안전지킴이단 발대식 및 공청회

5. 19(목)

10:00
2

◦ 의안심사
 -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안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자치행정국 소관
◦ 의안심사
 - 전라북도 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전라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전라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대외협력국, 공보관 소관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5. 20(금)

10:30
3 ◦ 현지 의정활동

 - 다문화 어울림축제(김제요천), 혁신119안전센터(삼례)

환경복지
위 원 회

5. 17(화)

15:00
1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새만금추진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5. 18(수)

10:00
2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환경녹지국 소관◦ 의안심사
 - 전라북도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 의안심사
 - 전라북도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라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 전라북도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5. 19(목)

10:00
3

◦ 현지 의정활동
 - 새만금 노출부지 및 개발지구 방문

산업경제
위 원 회

5. 18(수)

10:00
1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농 축수산식품국 소관 ◦ 의안심사
 - 전라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의안심사
 - 전북테크노파크(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경세산업국 소관

5. 19(목)

10:00
2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5. 20(금)

10:00
3 ◦현지 의정활동

 - 어촌체험마을(신시도, 선유도 등)

문화건설
안전위원회

5. 18(수)

10:00
1

◦현지 의정활동
 - 계속-신덕 국지도 확포장공사 현장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도민안전실 소관

5. 19(목)

10:00
2

◦ 의안심사
 - 전라북도 장애인 문화 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통합문화이용권 기획 사업 폐지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안심사
 -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 공유 지역균형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교 육
위 원 회

5. 18(수)

10:00
1 ◦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정책질의,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5. 19(목)

10:00
2

◦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계수조정

◦ 조례안 및 의안 심사

5. 24(화)

10:00
3 ◦ 현지 의정활동

 - 장수 단설유치원 개원 현장,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산서중) 등

5.25(수)

10:00
4 ◦ 조례안 및 의안 심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5. 24(화)

14:00
1

◦ 전라북도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심사
 - 의회사무처 
 -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보관
 - 환경녹지국, 새만금추진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

5. 25(수)

10:00
2

◦ 전라북도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심사
 -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 문화체육관광국, 공무원교육원
 - 농축수산식품국, 농업기술원
 - 복지여성보건국, 건설교통국
 - 경제산업국, 대외협력국

5. 26(목)

10:00
3 ◦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정책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국, 직속기관
 - 교육국, 지역교육지원청

5. 27(금)

10:00
4 ◦ 미진부서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 심사의결

5. 30(월)

10:00
5 ◦ 심사보고서 작성(전라북도, 도교육청)



Ⅱ. 의안접수 및 처리
1. 접수현황

  ○ 접수기관 및 의안별                              제332회 (2016. 5. 31기준)

구       분 계 조     례 규칙 규정 승인
동의

일반
의안

예산
결산

건의
결의

기타
의안소계 제정 개정 폐지

총  계
금  회 26 15 5 10 1 3 3 4

누  계 735 440 184 247 9 8 1 151 25 81 29

의  회

소계
금회 18 13 5 8 1 4

누계 385 263 160 103 8 1 5 81 27

의원
금회 18 13 5 8 1 4 1

누계 352 263 160 103 7 3 70 9

위원
회

금회

누계 33 1 1 2 11 18

도지사
금  회 6 2 2 2 2

누  계 251 131 20 105 6 106 13 1

교육감
금  회 2 1 1

누  계 99 46 4 39 3 40 12 1



2. 처리현황 
   ○ 총    괄                                   제332회 (2016. 5. 31기준)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계 류

(미료,
미심사

가    결 부결 폐기 철회원안 수정 대안
총   계 금회 26 25 22 3 2

누계 735 715 601 97 12 5 20

조

례

안

소계 금회 15 14 13 1 1
누계 440 422 339 78 2 3 18

의회 금회 13 12 11 1 1
누계 263 247 198 46 3 16

도지사 금회 2 2 2
누계 131 130 101 28 1 1

교육감 금회
누계 46 45 40 4 1 1

규  칙  안 금회 1 2 2
누계 8 8 8

규  정  안 금회
누계 1 1 1

승인동의안 금회 3 3 2 1
누계 151 149 134 6 8 2 1

일 반 의 안 금회
누계

예산결산안 금회 3 2 1 1 1
누계 25 24 10 12 2 1

건의결의안 금회 4 4 4
누계 81 81 80 1

기 타 의 안 금회
누계 29 29 29



  ○ 위 원 회

구   분
회        부 처     리 미

료

미
심
사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인동의

일반의안

예산결산

건의결의

기타의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계
금회 23 15 1 3 3 1 23 19 3 1

누계 635 438 8 1 147 25 13 3 615 500 97 13 5 19

운  영
위원회

금회 1 1 2 2

누계 36 25 8 1 2 35 34 1 1

행  정
자  치
위원회

금회 5 5 1 6 6

누계 123 99 22 1 1 122 106 15 1 1

환  경
복  지
위원회

금회 4 4 3 3 1

누계 98 86 10 2 93 74 15 1 2 5

산  업
경  제
위원회

금회 2 1 1 2 2

누계 91 48 40 3 89 73 9 6 2
문  화
관  광
건  설
위원회

금회 3 2 1 3 2 1

누계 115 76 35 4 111 92 19 4

교  육
위원회

금회 4 3 1 4 3 1

누계 146 104 40 1 1 140 118 17 2 3 6

특  별
위원회

금회 3 3 3 1 1 1

누계 26 24 1 1 26 12 12 2



  ○ 본 회 의(직접부의)

구   분

부        의 처     리 미

료

미
상
정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회 3 3 3 3 1

누계 101 1 5 71 24 100 99 1 1

  ○ 본 회 의(의  결)

구   분

부        의 처     리 미

료

미
상
정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회 26 15 1 3 3 4 25 22 3 2

누계 735 440 8 1 151 25 81 29 715 601 97 12 5 20



제10대 의안처리 현황
  ○ 기관 및 의안별<접수>                           제332회 (2016. 5. 31기준))

구       분 계 조     례 규칙 규정 승인
동의

일반
의안

예산
결산

건의
결의

기타
의안소계 제정 개정 폐지

총    계 735 440 184 247 9 8 1 151 25 81 29

의 회
소    계 385 263 160 103 8 1 5 81 1

의    원 352 263 160 103 7 3 70 9

위 원 회 33 1 1 2 11 18

전 라 북 도 지 사 251 131 20 105 6 106 13 1

전라북도교육감 99 46 4 39 3 40 12 1

  ○ 의안 및 처리유형별                             제332회 (2016. 5. 31기준)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계 류가    결 부결 폐기 철회원안 수정 대안
총   계 735 715 601 97 12 5 20

조
례
안

소   계 440 422 339 78 2 3 18
의   회 263 247 198 46 3 16
도 지 사 131 130 101 28 1 1
교 육 감 46 45 40 4 1 1

규   칙   안 8 8 8
규   정   안 1 1 1
승 인 동 의 안 151 149 134 6 8 2 1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안 25 24 10 12 2 1
건 의 결 의 안 81 81 80 1
기  타  의  안 29 29 29



의안번호 707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제  출  자 김현철 의원 외 10인 제 출 일 자 2016.4.8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운영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4.11

의 결 일 자 2016.5.1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5.3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6.1 이 송 기 관 전라북도의회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m 현행「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은 1991년 제4대 지방의회 구성 당시 내무부 

준칙에 따라 전부개정 이후, 총 27회의 일부개정을 거쳤고,   본 회의규칙에서 
대거 22개 조항이 2016. 1. 29 공포·시행된「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에 
흡수·병합됨. 

 ❍ 회의규칙이란 지방자치법령과 함께 ‘회의운영’과 ‘내부규율’을 정하고 있는 

중요한 장전으로서의 ‘법적·사실적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최소한의 

일부개정만으로는 변화된 입법 원칙·기준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와 중복된 조항을 삭제·정리하고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새로 정립된 여러 원칙·기준을 반영하는 등 전부개정이 불가피함. 

□ 주요내용
 가. 총선거후 의회의 최초집회 조항 신설(안 제2조)

    - 의원의 임기 개시일에 사무처장이 미리 소집공고하며, 의회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

 나. 조례안 입법예고 조항 신설(안 제13조)

    - 「지방자치법」제66조에서 「회의규칙」에 위임한 사항 반영

    - 입법예고 방법, 의견제출시 심사보고에 포함시키고, 해당 조례안 반영 여부에 

대하여 의견제출자에게 통보 등

 다. 안건 심사기간 기준마련(안 제16조)

    - 상임위원회 등 안건 회부시 심사기간을 정하지 않고 회부한 안건에 대해서도 

필요시 기간을 정하여 별도의 서면으로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의장의 투표방법 신설(안 제44조) 

    - 의장의 투표방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 의장석에서 투표하여 명패와 투표용지의 

투함은 사무처직원이 대신하도록 규정 신설 

 마.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안 제62조) 

    - 위원 아닌 의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의안번호 710
통합문화이용권 기획사업 폐지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백경태 의원 외 9인 제 출 일 자 2016.5.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5.11

의 결 일 자 2016.5.19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5.3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6.1 이 송 기 관 청와대 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m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2005년 시범사업 이후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문화향

유권을 신장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해오고 있음. 특히, 기획사업은 카드 발급 
방식의 이용권사업이 지닌 한계를 극복해주는 보완재 성격의 사업으로서 수
혜집단의 호응이 큰 사업으로 평가받아 왔음

 m 하지만 올해부터 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기획사업을 폐지하는 방침으로 
전환했음

 m 이에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보장이라는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근본적인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기획사업 폐지방침 철회를 건의하고자 하
는 것임



의안번호 711
전라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최은희 의원 외 18인 제 출 일 자 2016.5.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5.11

의 결 일 자 2016.5.19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5.3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6.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m 장애인들은 일반인에 못지않은 문화예술 활동 욕구를 지니고 있음. 특히, 거동이 

불편한 신체적 특성 상 실내에서의 정적인 창작활동을 원하는 경우가 일반인에 
비해 오히려 많다고 할 수 있음

 ❍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 보장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지만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권리 보장 및 이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여전히 

인식 및 제도적 기반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는  문화예술활

동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2는 장애인 문화

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 이에 조례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주요내용
 가. 제2조(정의) : 관련된 주요 용어의 규정

 나.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도지사 책무 규정

 다. 제4조(시행계획)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라.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단체) : 지원대상이 되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요건 규정

 마. 제6조(지원사업)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명시

 바. 제7조(장애인 미술품 구입) : 전라북도 및 도 산하기관의 장애인 미술작품 의무 

구매비율 명시



의안번호 712
전라테크노파크(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5.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5.11

의 결 일 자 2016.5.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5.3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6.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m 2016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

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전라북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에너지 변환․저장용 소재부품산업 육성지원 출연 (전북테크노파크)

    : 1,842백만원(도비)   



의안번호 713
전라북도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5.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5.11

의 결 일 자 2016.5.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5.3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6.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m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

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때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에 따라 동 조례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항목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서 수집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항목을 생년월일로 변경



의안번호 714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솜리유치원)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16.5.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5.11

의 결 일 자 2016.2.25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5.31 심 의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2016.6.1 이 송 기 관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m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가칭’익산배산초 설립에 따른 유아배치 

시설을 확보하고,
 ❍ 공공토론위원회에서 수렴한 익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특수교육대상 유아

에게 적합한 유아교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 익산시 오산면에 ‘가칭’솜리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립학교 설립 

(단위 : 학급, 명, ㎡, 천원)

지역
학교명
(‘가칭’)

학급수
학생수 설립예정지

개교
예정일

소요
예산액

설립
방법일반 특수 합계

익산 솜리
유치원 9 2 12 195 익산시 오산면

항쟁로 129 2019.3.1 9,108,430 신설

< 수 정 안 >
(단위 : 학급, 명, ㎡, 천원)

구 분 
학교규모 시설규모 병설학급 소요

예산액
설립
방법학급수 학생수 교지 교사 특수 유치원

솜리
유치원 6 146 14,628 3,564 6 9,108,430 신설



의안번호 715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16. 5. 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예결특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5.11

의 결 일 자 2016.5.29 심 사 결 과 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5.31 심 의 결 과 재심의
이 송 일 자 2016.6.3 이 송 기 관 예결특별위원회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m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이전수입 등 재원

변동에 따른 예산조정 및 연내 추진이 필요한 재정 수요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세입                                                   (단위: 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 

총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합 계 2,794,543,387 2,706,227,172 88,316,215
이 전 수 입 2,539,777,877 2,484,650,552 55,127,325
자 체 수 입 32,665,536 28,327,768 4,337,768
차             
입 145,880,808 133,170,808 12,710,000

기 타 76,219,166 60,078,044 16,141,122

   - 세출                                                   (단위: 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 

총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합 계 2,794,543,387 2,706,227,172 88,316,215
유아및초중등교
육 2,667,848,033 2,570,542,079 97,305,954

평생 ․ 직업교 육 7,109,895 6,839,131 270,764
교 육 일 반 119,585,459 128,845,962 △9,260,503



의안번호 716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최인정 의원 외 12인 제 출 일 자 2016.5.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5.11

의 결 일 자 2016.5.2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5.3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6.1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m 조직개편에 따라 불일치하게 된 직위 명칭 정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 구성 및 「전라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에 따른 정비
 ❍ 조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등의 용어 정비와 잘못된 문장 성분을 재배치하고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표현을 정리하는 문장 정비

□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라 불일치하게 된 직위 명칭 정비

 나.「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 구성 및 「전라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에 따른 정비(안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리 



의안번호 717
전라북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제  출  자 최인정․정진세․조병서 의원 외 10인 제 출 일 자 2016.5.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5.11

의 결 일 자 2016.5.2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5.3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6.1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m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행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행정정보공개의 원칙과 집행기관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다. 정보공개의 청구방법과 행정정보의 공표사항을 정함(안 제6조∼제7조)

 라.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등의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마. 행정정보 공개방법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기능·운영 사항을 정함(안 제11조∼제13조)



의안번호 718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양용모 의원 외 7인 제 출 일 자 2016.5.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5.11

의 결 일 자 2016.5.2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5.3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6.1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m 일부 정당인 및 선출직 정치인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위원장 등의 직함을 

얻고자 지역위원에 출마하는 사례가 많고, 이들 직함을 정치활동에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교육활동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제기됨

 ❍ 특정인이 학교를 옮겨가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을 오랫동안 역임하면서 
지역위원의 사익화와 다른 주민들의 지역위원 참여를 가로막는 문제점이 발생함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당인의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 인원을 
일부 제한하고, 지역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함

 ❍ 이에 지역위원이 2인 이상인 학교의 지역위원 중 정당인이 차지하는 수가 
과반을 넘지 못하도록 함

 ❍  “위원의 퇴직” 조항에서 일부 문구를 어법에 맞게 개선·보완하고 잘못된 문장을 수정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학교 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정비 

□ 주요내용
 가. 가. “정당인” 용어신설(안 제1조2)

 나. “위원의 선출 등” - 지역위원 정수 중 정당인 수 제한(안 제3조)

 다. “위원의 임기” - 지역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만 중임(안 제4조)

 라. “위원의 퇴직 규정” 미비점 개선·보완(안 제7조)

 마. 학교운영위원회에 시정명령 신청권 부여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바. 회의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 학교 규정에 위임(안 제11조)



의안번호 719
전라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최진호․김대중 의원 외 10인 제 출 일 자 2016.5.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5.11

의 결 일 자 2015.5.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5.3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6.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m 전라북도 내 곤충산업을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농가 소득증

대에 기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산업화를 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육 및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규정 

추가(안 제4조의1) 

 나.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뿐 만 아니라 산업화를 위한 지원 규정 추가(안 

제9조) 

 다.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단체 육성을 

위한 규정 추가(안 제9조의1)



의안번호 720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5.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5.11

의 결 일 자 2015.5.19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5.3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6.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m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는 타 지역 인사 등을 대상으로 우리 道 발전에 폭 

넓은 협조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 출신 주요경력 비고

박인구
(46.11.8.)

전주국제발효식
품엑스포
조직위원장

광주 ◦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 주)동원 F&B 대표이사

김경수
(63.2.27)

제35보병
사단장 수원 ◦ 육본 인사운영처장◦ 제7공수여단장



의안번호 722
전라북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김종철 의원 외 7인 제 출 일 자 2016.5.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5.11

의 결 일 자 2015.5.19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5.3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6.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m 운영 위탁, 입사 자격 등을 명확한 기준과 현실에 부합하게 보완
 ❍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된 보호자의 가족에게 주어진 입사신청기회를 

1년 이상 등록된 자로 보완하여 선의의 도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개선

□ 주요내용
 가. 서울장학숙에 본관, 청운관이 있음을 명시(안 제2조)

 나. 장학숙의 임무에 입사생 선발 및 관리 명시 (안 제3조)

 다. 자격을 갖춘 기관에 운영 위탁 가능함을 명시(안 제4조)

 라. 전라북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된 보호자의 가족에게 입사 자격 부여(안 제5조)

 마. 입사생 선발은 각 장학숙 원장이 하도록 함(안 제6조)



의안번호 723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허남주 의원 외 7인 제 출 일 자 2016.5.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5.11

의 결 일 자 2016.5.19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5.3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6.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m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임원의 임기(4년)를 도내 다른 출연기관(2 또는 3년)에 

맞춰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함(안 제7조)



의안번호 724
전라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허남주․송성환 의원 외 8인 제 출 일 자 2016.5.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5.11

의 결 일 자 2016.5.19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5.3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6.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m 「전라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2010년 7월 제정되었고, 2014년 

이후 몇몇 조문이 일부 개정되어 현재 전라북도 인권정책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으나,

 m 전라북도 인권정책 및 도민의 인권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구체적 
책무, 추진체계를 명시하여 현장성과 구체성을 강화시켜 실효적 제도로 정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내지 제2조)

 나. 전라북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의 기본원칙을 명시(안 제3조)하고, 도지사의 책무 

및 도민의 기본적 인권 등을 규정(안 제4조 내지 제6조)

 다. 전라북도의 인권보호 및 증진사업을 명시(안 제7조 내지 제13조)

 라.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심의․자문 기구인 전라북도 인권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명시(안 제14조 내지 제 19조)

 마.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추진체계인 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안 제20조 내지 제29조)



의안번호 725
전라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안

제  출  자 강영수 의원 외 10인 제 출 일 자 2016.5.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5.11

의 결 일 자 2016.5.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5.3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6.1 이 송 기 관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m 전라북도 내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전라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전라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자문하도록 정함(안 제4조)

 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지원사업, 복지지원사업,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전라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



의안번호 726
전라북도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정호윤 의원 외 8인 제 출 일 자 2016.5.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5.11

의 결 일 자 2016.5.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5.3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6.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m 전라북도립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조직시스템과 사업내

용에 일치되지 않았던 일부 내용을 실제 업무추진에 맞도록 변경 및 관련법에 
맞도록 용어 정비

 ❍ 전라북도립 장애인종합복지관 내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에 대한 세부사항을 구

체적으로 규정하여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 현행 복지관 운영체계와 일치되도록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립 장애인복지관 내 수영장 및 체육관 등 시설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용료 부과에 따른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복지관 운영체계의 현실에 

맞도록 “이용료”를 “이용 및 사용료”로 변경(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나. 현행 국가유공자에게 전액 감면하여 주는 것을 명문화하고, 여성의 모성(임신, 

출산, 생리 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가임여성(12~55세)에게 복지수영장 이용료의 

10% 감면 규정 신설(안 별표1)

 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수탁자가 동 부지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전라북도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변경(안 제12조)

 라. 도지사는 매년 복지관 종사자 중 장애인의 재활 자립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복지관 관련 행사시에 표창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15조)



의안번호 727
전라북도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5.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5.11

의 결 일 자 2016.5.19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5.3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6.1 이 송 기 관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m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취지에 의거 개정 권고 의견을 통보(법무부 

인권구조과-591호)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규정 중 “단체” 삭제 

    (안8조 제1항)



의안번호 728
전라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박재만․백경태․정호영․박재완․강용구․최훈열국주영은․김현철․송성환․이호근․최인정의원 제 출 일 자 2016.5.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운영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5.11

의 결 일 자 2016.5.1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5.3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이 송 기 관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m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제정(2016.1.29.)에 따라 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인용 

조문을 관련조례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섭단체 인용 조문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로 변경함



의안번호 729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 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  출  자 김대중 의원 외 11인 제 출 일 자 2016.5.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5.11

의 결 일 자 2016.5.19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5.31 심 의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2016.6.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m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의거 혁신도시의 성과가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아니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혁신도시 성과공유를 위한 지역균형발전기금의 설치 및 기금 존속기한을 정함(안 제3조)
 나. 혁신도시 내에서 징수하는 지방세와 자치단체 출연금 등을 기금 조성 재원으로 

명시함(안 제4조)
 다. 시군에서 추진하는 도·시군 시책사업 및 기반시설 등 기금의 사용 용도를 

규정함(안 제5조)
 라.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과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위원 구성,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안 제8조∼제12조

<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생략)

 1. 혁신도시 내에서 징수하는 도세 일부

 

2. 혁신도시 내에서 징수하는 시·군세 일부

 3. ~ 5 .(생 략)

제4조(기금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

 1.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이 시․군에 납부

한 지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도 전

입금

 2. 혁신도시 내에서 징수하는 도세 일부

 3. ~ 5.(현행과 같음)



의안번호 730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안

제  출  자 양성빈 의원 외 15인 제 출 일 자 2016.5.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5.11

의 결 일 자 2016.5.19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5.3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6.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m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생활임금 대상(안 제3조)

 라.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마. 생활임금의 결정 및 장려(안 제5조 및 제6조)

 바. 생활임심의위원회 운영(안 제7조)

 사. 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촉, 위원회 운영 등(안 제8조 ~ 제11조)



의안번호 731
2016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5.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예결특별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5.24

의 결 일 자 2016.5.27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5.31 심 의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2016.6.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m 도정 핵심과제 추진과 안전전북 구현, SOC 기반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여 전북발전을 견인하고자 2016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가. 2016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합 계 5,539,299,809  5,526,858,059 12,441,750

일 반 회 계 4,707,824,756 4,695,383,006 12,441,750

특 별 회 계 831,475,053 831,475,053 -

기 타 특 별 회 계 478,650,138 478,650,138 -

농 어 촌 주 택 사 업 12,531,362 12,531,362 -
의 료 급 여 기 금 398,728,023 398,728,023 -
동 부 권 30,064,186 30,064,186 -
지 역 자 원 시 설 37,326,567 37,326,567 -

공 기 업 특 별 회 계 352,824,915 352,824,915 -

지 역 개 발 기 금 352,824,915 352,824,915 - 

 <수정안>

1. 세입예산 :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지원사업」국비 21억원 중 7억원 삭감

2. 세출예산 : 2016년 제1회 추경 5조5,393억원 중 총 10건 11,261,611천원 삭감



의안번호 732
2016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5.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예결특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5.11

의 결 일 자 2016.5.2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5.3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6.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m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라 그간 조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액을 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을 수립․작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총괄(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도말
조성액(A)

2016년 운용계획
2016년도말
조성액(A+B) 비고

수 입 지 출 증감(B)

변경계획
349,210,707
(319,210,707)

55,753,518
(37,646,646)

87,795,339
(64,688,467)

△32,041,821
(△27,041,821)

317,168,886
(292,168,886)

당초계획
  349,155,571
(319,155,571)

55,641,941
(37,535,069)

59,456,347
(36,349,475)

△3,814,406
(1,185,594)

   345,341,165
(320,341,165)

증 감
55,136

(55,136)
111,577

(111,577)
28,338,992
(28,338,992)

△28,227,415
(△28,227,415)

△ 28,172,279
(△28,172,279)



의안번호 735
군산-석도 한중카페리 운항횟수 증평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최인정 의원 외 11인 제 출 일 자 2016.53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5.3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6.1 이 송 기 관 청와대 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m 2008년 개설된 군산항과 중국 산둥성 석도항을 연결하는 국제카페리 항로는 

중부지역 유일한 대중국 관문으로 해운물류는 물론이고 중국 관광객 유치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m 특히, 군산-새만금지역은 서해안 최대의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고 한중 정상이 

합의하여 ‘한중경제협력단지’가 조성되어 있음. 이와 함께 전북이 가진 다양한 

관광자원과 전국 각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다른 카페리 항로에 비해 부

산항과의 거리가 가장 가깝다는 다양한 장점을 보유한 군산항의 활성화의 필요

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m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올해 8월 개최되는 한중해운회담에서 군산항 카페리 운항

횟수 증편이 우선의제로 상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정부 및 관계기관에 건의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주당 운항횟수를 현행 3항차에서 조속히 6항차 이상으로 증편해야 한다. 한중간 

물동량과 관광객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 현행 운항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해 8월 열리는 ‘한중해운회담’의 우선의제로 

상정되어야 한다. 현재 한중 카페리의 개설과 증설은 한중해운회담에서 협의하

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 정부는 서해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한다. 중부권 

유일의 대중국 관문인 군산항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 



의안번호 740
농촌진흥청 유전자조작농산물 시험재배 및 상용화 반대 결의안

제  출  자 이현숙․국주영은 의원 외 10인 제 출 일 자 2016.5.3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5.3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6.1 이 송 기 관 청와대 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m 호남평야 한복판에서 유전자조작농산물 시험 재배라는 위험천만한 일을 진행

하면서도 전북도민과 농민들에게 어떠한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음.

 ○ 우리 전북도민과 농민들은 이 땅의 주인으로서 더 이상 농진청의 일방적인 

    전자조작농산물 시험재배에 대해 묵과할 수 없음. 

□ 주요내용
 가. 농촌진흥청의 유전자조작농산물 시험재배와 상용화를 위한 모든 연구개발을 

즉각 중단하라.

 나. 전국 시험재배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 방지 와 복원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다. 유전자조작농산물과 식품의 완전 표시제를 도입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의안번호 744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및 화학물질 함유 

생활용품 안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제  출  자 국주영은 의원 외 10인 제 출 일 자 2016.5.3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5.3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6.1 이 송 기 관 청와대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m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마련에 대한 컨트롤 타워 부재로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이 서로 책임을 떠넘겼고 그 사이에 피해가 더 커졌음

 m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일상 속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재정비가 시급함

□ 주요내용
 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즉각 제정

 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도입

 다. 세정제나 합성세제와 같은 생활 화학제품 성분표시를 의무화 하는 법률 개정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Ⅳ.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1. 2016년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횟수별)            

(2016. 1. 1 ~ 2016. 5. 31)
            구  분

기관별 요 구 제 출 미제출 비 율(%) 비 고

계
금 회 73 73 0 100
누 계 222 222 0 100

도
금 회 59 59 0 100
누 계 184 184 0 100

교육청
금 회 14 14 0 100
누 계 38 38 0 100

2. 2016년 위원회별 요구상황(횟수별)              (2016. 1. 1 ~ 2016. 5. 31)
           구  분

 기관별 계 운 영 행 정
자 치

환 경
복 지

산 업
경 제

문화관
광

건 설
교 육 특 별

계
금 회 73 0 17 19 5 8 24 0
누 계 222 0 46 38 13 45 80 0

도
금 회 59 0 16 18 5 8 12 0
누 계 184 0 43 35 13 44 49 0

교육청
금 회 14 0 1 1 0 0 12 0
누 계 38 0 3 3 0 1 31 0



3. 제10대 의회 의원 요구 및 제출현황(횟수별)      
(2014. 7. 1 ~ 2016. 5. 31)

구    분 요   구 제   출 미제출 비   고

합    계 1455 1455
전라북도 1083 1083

교 육 청 372 372

4. 제10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횟수별)            
(2014. 7. 1 ~ 2016. 5. 31)

구    분 계 운  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
건    설 교  육 특  별

합    계 1455 0 366 186 144 270 477 12

전라북도 1083 0 333 173 133 251 189 4

교 육 청 372 0 33 13 11 19 288 8

5. 제10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건수별)          
(2014. 7. 1 ~ 2016. 5. 31)

구    분 계 운  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
건    설 교  육 특  별

합    계 5065 0 1537 518 675 765 1412 158

전라북도 4197 0 1450 492 641 692 863 59

교 육 청 868 0 87 26 34 73 549 99


